
2005년도말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

재액(A+B)
비  고

수 입 지 출 증감(B)

57,012,573 10,195,962 46,816,611 46,816,611
- 융자

90억원 포함

2 0 0 6 년 도  부 천 시  통 합 리 기  

운 용  계 획 안 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 가 . 제안일자  제출자 :  2006년 8월 31일 부천시장 제출

 나 . 회 부 일 자  :  2006 년 8 월  3 1일

 다 . 상 정   의 결 일 자

  ○ 제130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 원회(2006. 9. 13) 상정

  ○ 제130회 부천시의회(제1차 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 원회(2006. 9. 13) 원안

2. 제 안설명 요지

   ( 제 안설명자  :  산 법 무 과장  강  성  모)

 가 . 제 안이 유

  ○ 각 기 의 보유자 을 통합 리하여 기  리의 효율성과 공공목

사업에 필요한 자 을 융자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기 함.

 나 . 주 요골자

  ○ 기 의 명칭 : 부천시 통합 리기

  ○ 설치근거 : 지방자치단체 기 리기본법 제16조

                부천시 통합 리기  설치  운용 조례 제3조

  ○ 설치년도 : 2006년(조례제정 : 2005. 11. 11)

  ○ 기 운용 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천원)



질  의   내  용 답  변  내  용

 ○ 기  융자시 회계는?

 ○ 기  융자액에 한 주요 용도?

  ○ 기 융자액 조성 방법은?

 ○ 일반회계 부족분에 한 융자

 ○ 주민편익사업의 확   조기 

    추진을 한 분야에 사용 정

 

 ○ 각 기 별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 

    원회에서 융자 의 규모를 결정

    하면 통합 리기  심의 원회에서

    최종 융자 에 한 결정을 하고  

    있음.

3 . 질의   답변요지

4 . 토론요지

 가 . 찬성 토론

  ○ 없    음

 나 . 반 토론

  ○ 없    음

5. 심사결 과

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

  ○ 없   음

7 . 기 타  필요한 사항

  ○ 없   음




